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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위원회는 투자자가 일정 수준 이상 공매도 포지션을 보유하는 경우 직접적인 공매도 보고 의

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하여 2012년 8월 30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.  개정되

는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른 공매도 보고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 

 

(1) 보고기준 비율 : 공매도 포지션이 발행주식총수 대비 0.01%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

(2) 보고 기한 : 보고의무 발생일로부터 3영업일 

(3) 보고대상 : 상장 주식 

(4) 보고사항 : 해당 증권, 인적 사항, 공매도 포지션 및 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

 

공매도는 한국거래소 시장 내 유동성을 공급하고 가격발견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이 있으나, 

시장을 교란하고 불공정 거래를 조장할 수 있습니다.  과거에는 공매도 거래 자체에 대해서만 보

고 의무를 부과하였으나, 투자자가 일정한 규모 이상의 공매도 포지션을 가지는 경우 보고하도록 

하여 감독당국이 현황 자료를 토대로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한 근거 조항인 

것으로 보입니다. 

 

다만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‘상장 주식’에 한하여 적용되고 주식 이외의 다른 증권에는 적용되지 

않습니다.  그리고 공매도 포지션에 특별한 변동이 없더라도 0.01% 이상 지속되는 경우 매일 보고 

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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